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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require collaborative efforts to be properly 

addressed. The well being of human life free from infectious diseases is recognized as a basic social right

in the Constitution and implemented under the law in many countries. In South Korea, the standard manual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in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is prepar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laws and guideline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sponse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 crisis described in the manual is appropriate and reasonable. The composition and hierarchy of 

an initial response task force formed according to the manual are varied and inconsistent depending on 

the title and type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 its reporting and management system is highly decentralized,

which requires thorough review and revision. Considering the paragraph 6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stipulating the government’s duty of making efforts to secur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Social State and the Principles of Social Basic Rights, a critical review is needed to evaluate whether

or not the Korea CDC’s initial response system meets these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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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면 본능적으로 그

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스스로 그 

위기를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요

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생명체 중에서 인간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이

며 주체이고, 인간은 문자와 언어를 통해 살아가기에 

이들 세계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의 원칙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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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에 대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추상적 권리로 인정

하고 있다. 즉, 국가의 재해나 그 위험에 대한 보호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기본적인 근거로 하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

법, 의료법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감염병에 대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정 감염병에 대한 분류체계와 감염

병 위기 발생 시 각각의 감염병에 대한 관리 및 담당 

그리고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 내지 대책체계 및 

감염병 신고 시스템 등에 관한 체계가 적절하고 타당

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는 현재 위기 경보 단계별로 

중앙과 지자체로 이원화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

고,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중앙방

역대책본부로서 초동조치의 수단으로 감염병별 대책

반이라는 관리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유형에 따라 당해 감염

병 위기에 대한 대책의 결정권자가 유동적이고, 이는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고 및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

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현재의 

이러한 대처 시스템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

는 의문이 든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는 일반 감염병에 비해 병원체의 다

양성과 이에 따른 병리학적 복잡성을 띠고 있기 때문

에 그 대응 체계에 있어도 일반 감염병과는 다른 시스

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이하에서는 우리나

라의 현행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

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감염병과 감염병 행정

1. 감염병의 개념

감염병(communicable disease, infectious disease)이란 

인체 병리학의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어떤 특정 병원

체가 숙주 내에서 분열⋅증식하고 있는 상태로 그 결

과 인간에게 질병이나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Fidler, 1997: 771, 776-777). 다시 말

하면 인간이나 동물에 침입한 병원체가 그 장기에 감

염하여 발현하는 감염증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써(Lee, 

2015: 26-29) 어떤 특정 병원체 또는 독성 물질에 의해 

일어나는 질병으로 병원체 혹은 독성 물질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 또는 기타 병원소로부터 감수성 있는 

사람(숙주)에게 전파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Park, 

2012: 9).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신종 감염병

이라 하면 ‘신종’이라는 용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이 기존에 알고 있는 감염병 그리고 염기 서열 분석이 

이루어진 감염병 이외에 감염병과 감염병이 결합된 

새로운 감염병 등과 같은 기존에 알고 있지 못하거나 

분석되지 않은 감염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환경적 변화로 인해 새로이 발견된 병원체 또는 기존

에 존재했지만 새로운 병원성을 획득한 병원체 또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 또는 새로운 종

으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염병과의 구별문제이다. 전염

병(communicable disease, infectious disease)이란 사전

적인 의미로 “전염성을 가진 병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로써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스피로헤타, 진균, 원충 

따위의 병원체가 다른 생물체에 옮아 집단적으로 유

행하는 병”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병리학의 일반적 정

의에 의하면 인간 또는 동물에 일어난 질병 중 병원체

가 인간 또는 인간과 동물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질병을 말한다(Kirch, 2008: 136). 그러나 세

계보건기구는 전염병과 감염병의 용어를 ‘Infectious 

Disease’라고 사용하고 있어 그 의미에 있어서 특별히 

구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Song, 2015: 217). 영어

권에서도 ‘Communicable Disease’와 ‘Infectious Disease’

를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Kirch, 

2008: 136, 759). 그러나 말라리아와 파상풍은 모두 감

염병이지만 전자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를 

매체로 하여 그 자체가 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질병으

로 전염병에 해당하고, 후자는 파상풍균이 생산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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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흙이나 동물의 분변

에 있던 파상풍균이 상처 부위를 통해 인체에 감염되

는 것으로 병원체 즉, 흙이나 분변에는 감염이 발생하

지 않으며, 사람 사이의 전염이 흔하지 않은 특성으로 

인한 일반적인 전염병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이

를 비전염성 감염질환이라고 한다(Park, 2012: 9-10). 

이와 같이 전염병과 감염병은 병리학상 그 개념이 구

분되는 것으로 감염병이 전염병을 포함하는 넓은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Song, 2015: 218).

2. 감염병 행정의 개념

감염병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하는 것을 감

염병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난관리(행정)와 보

건행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Jo, 2016: 81).

먼저, 재난관리(행정)라 함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

난이 발생한 후의 인적⋅물적 피해의 최소화와 신속

한 복구활동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편의제공과 일상생활

로의 복귀라고 정의하거나(Godschalk, 1991: 131-160), 재

난관리에 있어 재난 발생의 사전예방과 재난이 발생

한 경우의 제반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Nam, 1995: 957-958).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재난안전법1)은 제3조 제3호에서 재난관리를 

정의함에 있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난’이라는 것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다의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상대적인 개념이기에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 즉,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현재 우리가 재난이라고 일컫는 현상이 더 이상 재난

이라고 일컬을 수 없을 수 있고, 그 반대의 현상이 나

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제3조 

제1호에서 재난을 정의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

다. 즉, 재난관리(행정)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재난에 

속하는 감염병이라는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행정)는 

감염병 발생의 사전예방 및 대비 그리고 감염병 발생 

이후의 대응 및 복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이라 함은 i) 행정적인 측면보다

는 공중보건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건행정을 “공공

기관 또는 사적기관이 사회복지를 위해 공중보건의 

원리와 기법을 응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거나

(quoted in Jo, 2016: 82; quoted in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 Safety in the Republic of 

Korea, 2015: 3), ii) 공중의 보건에 관한 행정으로써 일

반공중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행정이라고 

정의하거나(quoted in Jo, 2016: 82; quoted in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 Safety in the 

Republic of Korea, 2015: 3), iii) 공중보건의 기술을 행

정조직을 통해 주민의 생활 속에 도입하는 과정이라

고 정의하거나(quoted in Kim & Monn, 1998: 145-146), 

iv)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원

리를 적용하여 행정조직을 통해 행하는 일련의 과정

으로서 국민의 생명연장, 질병예방, 육체적 및 정신적 

안녕 및 사회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적인 행정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Ryu, 

et. al., 2015: 158).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보면 보건

행정은 조직⋅예산⋅인사 및 법규 등에 있어 일반행

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의학⋅공중

보건학의 제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법과 원칙

에 연결시켜 적용시키는 기술행정이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Ryu, et. al., 2015: 

158-159). 이와 관련하여 보건행정이 미치는 영역 내

지 한계에 대해 ① 유럽은 i) 보건통계, ii) 대중에 대한 

건강교육, iii) 환경위생, iv) 감염병관리, v) 모자보건, 

vi) 만성병관리, vii) 보건검사실 운영 등이라고 하고 

있고, ② 세계보건기구는 i) 보건관계 기록의 보존, ii) 

대중에 대한 보건교육, iii) 환경위생, iv) 감염병관리, 

1)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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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모자보건, vi) 의료, vii) 보건간호 등이라고 하고 있

으며, ③ 미국공중보건협회는 i) 보건자료의 기록과 

분석, ii) 보건교육과 홍보, iii) 감독과 통제, iv) 직접적 

환경서비스, v) 개인 보건서비스의 실시, vi) 보건시설

의 운영, vii) 사업과 자원 간의 조정 등이라고 하고 

있다(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 Safety 

in the Republic of Korea, 2015: 4-5). 즉, 보건행정의 관

점에서 볼 때 감염병이라는 재난에 대한 (보건)행정은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이라는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중

보건의 원리와 기법을 적용하여 행정조직을 통한 공

적인 일련의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관리(행정)와 보건행

정은 각각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양자가 중

첩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첩되는 부분 중 하나가 본 논문

의 주제이면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인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행정)와 

보건행정에서 감염병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다른 영

역과 달리 단기간에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독립적인 행정영역

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Jo, 2016: 

83). 그러나 감염병 영역만을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행정영역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재난관리(행정)와 보건행정의 영역에 감염병이 속해

있고, 양자의 정의를 통해 그 영역에 속해있는 각각의 

사안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 보호⋅증진 내지 사전예

방 및 대비 그리고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만을 별도의 영역으로 지정하여 독립

된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감염병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및 미세먼지 그리고 

화생방사고와 환경오염사고 등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감염병만을 별도의 

행정영역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본다. 물론 현대 사회와 같이 감염

병이 중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감염

병의 예방과 관리를 독립적인 행정영역으로 정의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이는 현재 이 문제가 심

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근거로 하여 즉흥적으

로 만들어지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본

다. 그리고 이렇게 감염병에 대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

성하게 되면 재난관리(행정)와 보건행정 및 독립된 감

염병 시스템이 혼재되어 위기관리 단계를 진행함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신속하고 적합한 관리(행정)

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만약 감염병에 대해 독립

적인 행정영역으로 정의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한

다면 다른 사항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시스템

을 구성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부합하고, 신속하고 적

합한 관리(행정)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Ⅲ. 감염병 행정과 보건안보

보건이슈를 단순한 개인 보건 차원이 아닌 공동체

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은 오래되었으

나, 보건안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한 것은 1980년대 에이즈가 불치의 신종 감염병으로 

소개될 무렵이었다(Jo, 2019: 133). 이후 1994년 UN이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보건안보가 7가지 인간안

보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었고(UNDP, 1994: 1-110), 

2000년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에이즈에 대한 국제

적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됨으로써 보건이슈

는 인류 공동의 안보가치와 평화의 조건이 되었다

(UNSCR, 2000: 1-3).

보건안보라는 용어는 용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 ‘보

건’과 ‘안보’라는 용어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다. 즉, 

보건이라는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킴. 병의 예방, 치

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이라는 의미와 안보라는 “편안히 보전함”이라는 

의미의 합성어인 것이다. 그러나 보건안보는 단순히 

‘보건’과 ‘안보’라는 서로 다른 두 개념의 기계적 결합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포함하는 사회공동

체의 질서와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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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보건 의학적 대응을 모색하는 개념이다(Elbe, 

2014: 71-80). 그리고 한 개인이 독감에 걸리거나 만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혹은 독성물질에 노출되

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은 개인의 건강문제일 

뿐 안보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Jo, 2019: 133). 그러

나 원인 모를 (신종) 감염병에 사람들이 전염되거나 

테러집단에 의해 유독물질 살포로 많은 시민들이 공

포에 빠져 사회적 공황상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회

적 질서와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Jo, 2019: 

133). 그리고 보건안보로서 대상이 되는 범위는 병원

성 미생물의 발생 및 전파와 더불어 바이오테러, 농축

산 식품 안전, 기후변화, 보건취약계층 등에 의한 공동

체 차원에서의 보건위험 요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호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quoted in Han, et. al., 

2016). 이로 볼 때 보건안보라는 것은 특정한 질병이

나 특정한 보건 의학적 사건에 한정된 것이 아닌 개개

인의 생명 및 신체 그리고 국가의 존립 등 국가안전보

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침해를 가하는 각종 보건

상의 문제가 잠재적 또는 직⋅간접적으로 사회구성원

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안보의 문제가 된다

고 보고, 이러한 상황을 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염병 행정과 보건안보라는 각각의 관

점에서 양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하는 것이 의

문이다. 얼핏 보면 양자는 각각 다른 관점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의미는 국가 통치 작용 

가운데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 작용으

로서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

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 이로 볼 때 법치주의 국가에서 

안보 역시 큰 틀에서는 국가 행정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안보를 위한 국가의 작용 역시 법령에 근거하

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언급한 감염병 행정과 보건안보의 각각의 

관점에서 볼 때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양자는 일직선상에 놓고 보아야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Ⅳ. 현행 위기 상황 시 조직 구성의 문제

1. 위기의 개념

현재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는 있지만, 대략적인 것 외에는 정작 위기가 무엇

인가 하는 개념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어적

인 의미에서 ‘위기’라 함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의

미한다. 그러나 언어적인 의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의미는 추상적이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와 같이 위기라는 

상황을 논함에 있어서는 위기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

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에 위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즉, 위기라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려면 이를 바라보

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이 관점에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Eric de La Maisonneuve, 2018: 17-194). 

i)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만들어진 상황적 요소를 통

해 그리고 그 상황이 진화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영향

력을 행사하는 권력들을 통해 위기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관점이고, ii) 이성적인 조정, 합리화, 기업가적 

결정, 행정적 적응, 체계적 구조 계획, 비상 계획, 합의

에 의한 조정, 내부의 정치적 게임, 위기 단계로 구분

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위기 상황으로 가

는 의사 결정의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관점이며, 

iii) Nioche 모델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된 환경-상황 축과 개입의 주체들과 관련

된 권력-결정의 축에 시간의 축을 추가하여 감염병과 

같은 위험이 제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옮아가는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3D 모델

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는 관점이다(Dufès & Ratinaud, 

2013: 27-29). 위기를 정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위기라는 범주가 다양해지고 있

고, 이로 인해 위기라는 개념 역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

어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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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라고 한다면 일정한 체계가 외부적인 환경 그리

고 주체자의 결정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예기치 못

한 상황 또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옮겨가거나 이러

한 상황으로 인해 이를 제어하거나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로써 하나 내지 여러 시스템의 기본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본다. 위기가 발생하면 어떠한 현상을 일으킨 사

건들이 자가발전하면서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

문이다. 또한 사건의 역동성, 사태의 불확실성, 소통부

족, 부적합하거나 충분치 못한 자원들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위기 상황으로의 진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Park & Kim, 2017: 16-17).

2.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책반 구성 현황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체계 및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 

내지 대책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 및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신종 감염병의 관리 및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정 감염병 담당부서

현재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는 감염병예방법 제2

조에 규정되어 있다.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면 감염병 

대응체계상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이 기구의 

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맡게 된다(KCDC, 2020: 7). 

즉, 감염병 분류체계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각각의 

감염병에 대한 관리 및 담당 그리고 감염병 신고 범위 

등에 관한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맡고 있다는 것

이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유형 중에서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제1급

부터 제4급까지의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내의 

7개의 부서2)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고, 같은 급에 속해

있는 감염병 간에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다.

2) 위기 발생 시 대책반 구성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에 근거하여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에 따라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중앙방역대책본부로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책반이라는 관리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KCDC, 2020: 7). 그 조직의 구성을 보

면 대책반장을 중심으로 상황분석⋅국제협력 및 대비

⋅대응 총괄 그리고 언론⋅국민소통 각각의 담당자가 

그를 보좌하고, 다시 각각의 담당자를 자원관리, 검역

관리, 환자감시 및 역학조사, 진단관리 및 실험실검사, 

예방접종관리 각각의 담당자가 이들을 보좌하는 형식

으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1>).

3) 검토

위에서는 본 논문에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신종 감

염병에 대한 관리체계 및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 

내지 대책체계에 있어 질병관리본부 내에서 이루어지

는 감염병 각각의 담당부서 및 대책반 구성에 대해 살

펴보았다. 질병관리본부가 대책반을 구성하는 이유는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진척되는 과정에서 모든 단계에 방역대책반 

및 대책본부를 구성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대한 초동대처의 신속성 및 효율성 내지 효과성을 높

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문제는 ‘방역대책반장의 자리가 유동적이

라는 점’과 ‘감염병의 병명 및 감염병의 유형에 관계

없이 대책반의 구성이 같거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위의 <Figure 1>의 구성도에는 대책반 반장이 긴급상

황센터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것이고, 

2) 신종감염병대응과(제1급),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제1급), 예방접종관리과(제1급, 제2급, 제3급), 결핵에이즈관리과(제2급, 제3급, 
제4급), 감염병총괄과(제2급, 제3급, 제4급), 의료감염관리과(제2급, 제3급, 제4급),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제3급, 제4급) → 질병관리본

부 내 총 5개 센터 중 긴급상황센터(신종감염병대응과,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감염병관리센터(예방접종관리과, 감염병총괄과, 
의료감염관리과,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질병예방센터(결핵에이즈관리과)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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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above task force is composed and operated based on the interest level of the crisis warning phase. As the crisis warning progresses, its composition
and operation are expanded in detail.

** When looking at the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above-mentioned countermeasure group,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dvisory
body’ is an organization that is not currently formed, and that it is the part that claims that I need to establish a new organizational system(→
This is mentioned in Ⅳ. 2. 3).).

※ Source: KCDC(2020: 8).

Figure 1.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disease groups by disease-based on the stage of interest of KCDC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담

당하는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 대책반 구성에 있어 장

(長)이 달라진다는 것이다.3) 이는 실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감염병의 병명이 다르고, 병

명이 다르다는 것은 또는 병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의 감염병의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각

각의 감염병을 담당하는 부서 역시 달라야 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

나 최종적인 판단 주체(대책반장(長) 이하 같다)가 달

라지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 내지 대책을 마련하

는 일련의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최종적인 판

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 및 판단 그리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식

견 등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정한 대응 

지침 매뉴얼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

로 매뉴얼인 것이지 이러한 지침이 절대적인 것은 아

니다.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같을 수는 없다. 

즉, 급변하는 환경에서 감염병은 환경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종 또는 기존 감염병이 새로운 병원성을 획득

한 병원체가 발생하거나 얼마든지 변형되어 변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종 감염병 및 

변종 감염병 등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 역시 각각에 따

라 다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 감염병에 대해 병명을 

판단하여 누구의 소관인지를 결정한 후 그를 중심으

3) 이에 대한 내용은 위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대응지침 자료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고,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받은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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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판단하게 한다면 그 사이에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

다. 이에 대해 단순히 신종 감염병 또는 변종 감염병으

로 분류하여 당해 감염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루

거나 변종 감염병을 신종 감염병으로 분류하여 담당

부서에서 다루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물론 의미

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종과 

신종은 엄연히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변종은 원종

에서 변이가 생겨서 성질과 형태가 달라진 것이고, 신

종은 기존의 병원체와는 전혀 다른 성질과 형태를 가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종을 변종으로 

그리고 변종을 신종으로 그리고 신종 내지 변종을 현

행 법정 감염병에 준하는 것으로 치부하게 되면 해당 

감염병에 대해 대응 내지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는 

현재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감염병과

는 그 성질과 형태가 전혀 다른 것이기에 기존의 대응 

체계를 고수하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된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식견 및 판단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각각의 상

황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당해 기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있고, 이

러한 방식을 취해야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

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더 좋은 대처 방안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각각의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대응 내지 대처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그

러나 이러한 현상이 감염병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당

해 감염병을 담당하는 최종적인 판단 주체 때문이라

면 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현

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주) 2 및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감염병 

및 감염병 유형을 담당하는 부서를 보면 충분히 가늠

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1호 인수공통감염병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인수공

통감염병의 종류로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제2급/

감염병총괄과), 일본뇌염(제3급/예방접종관리과), 브

루셀라증(제3급/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탄저(제1급/

신종감염병대응과), 공수병(제3급/인수공통감염병관

리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제1급/신종감염병

대응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제1급/신종감

염병대응과),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제3급/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큐열(제3급/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과), 결핵(제2급/결핵에이즈관리과) 등을 규정하

고 있다. 여기서 이 감염병들에 대한 담당부서를 보면 

모두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수공통감

염병의 경우는 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및 야생생물법(→환경부) 등에도 규정되어 있다. 즉,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일의 전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유형에 따른 각각의 담당부서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더구나 행정직은 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전문가가 아

닌 －순환 보직되는－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즉, 한 과업(Task, 課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기

적으로 옮겨다니는 행정직 공무원이기에 그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전문성도 없고,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

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종국적으로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내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사전

예방적 내지 사전배려적 감염병 관리의 부재로 이어

지며, 이는 다시 정보의 투명성 및 정확성의 부재로 

이어지게 된다. 즉,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감

염병의 확산 방지에 대한 초동대처의 신속성 및 효율

성 내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내지 대책을 마련

하고 이끌어갈 방역대책반 구성 및 운영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 격(格)에 해당

하는 미국의 CDC와 독일의 Robert Koch Institute4)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구조와 현실을 이루고 있다(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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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6). 그래서 우리가 버릇처럼 주장하듯이 외국

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에 

이에 비추어볼 때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 대응 내지 

대책에 대한 현행 구조와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시스템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고, 그것을 맹신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물론 감염병 위기 발생에 대한 대처와 같은 경우

는 법령이나 제도 등과 같은 도그마틱이 아니기 때문

에 공통적인 시스템을 갖추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없이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병명에 따라 그리고 감염병

의 유형에 따라 이를 관리하거나 신고를 받는 담당부

서의 분할은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내지 대책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위기를 발생시킨 감염병과 관련된 정

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없게 되어 불안감만 증

진시키게 된다(Yoon, 2018: 102).5) 이에 신종 감염병⋅
재출현 감염병⋅유행 우려 감염병 등은 사전에 예측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염병에 대해 조

기경보⋅감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이 필요하고, 당

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력 및 신속한 대응 내지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정보의 투명성 및 신속한 

공유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으

로 이러한 사항들을 초동단계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하

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일원화되어 있으면서 

고정된 총괄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러한 총괄부서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 부서를 

포함한 관련된 부처를 통합하여 대응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현재 감염병명 및 감염병

의 유형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감염병 관리 및 담당 

그리고 감염병 신고 시스템을 이러한 총괄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Figure 1>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초동조치의 단계로서 운영되고 있는 대

책반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구성원으로서 ‘자문 기

구’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자문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예로 들 수 있다. 응급실

은 환자의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

은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응급환자로 하여

금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신속

한 처치와 빠른 진단을 목적으로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다. 즉, 응급환자가 들어오면 현재 그가 처한 상황으

로서 증상에 대해 듣고, 이후에 기본검사를 한 후 전신

검사를 시행한 후 양자(기본+전신)를 바탕으로 하여 

진단 후 환자에게 맞는 전문 진료과를 선정하여 진료

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자문기구는 바로 이러한 응급실의 역할을 하

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변

하는 환경에서 감염병은 환경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종 또는 기존 감염병이 새로운 병원성을 획득한 병원

체가 발생하거나 얼마든지 변형되어 변종이 발생할 

수 있기에 대응반은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대한 초동대처의 신속성 및 효

율성 내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작용하여

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빠른 진단과 처치를 내릴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바

로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문기구

는 신종 감염병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필요에 따라 또

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정식 조직이어야 하므로 상설 기구의 성격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질병관리본부

에 있는 ‘신종감염병대응과와 긴급상황실’의 구성 또

4) Robert Koch Institute. Departments and Units. 2019. https://www.rki.de/EN/Content/Institute/DepartmentsUnits/DepartmentsUnits_node.html

5) 이에 대한 내용은 “현행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실태를 보면 i) 사전예방적 또는 사전배려적 감염병 관리의 부재, ii) 컨트롤타워의 

부재, iii) 정보의 투명성 및 정확성 부재, iv) 피해 배상 또는 보상의 문제, v) 병원내 감염과 의료진 감염의 문제, vi) 자가 격리 

조치의 문제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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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가하는 추세에 발 맞추어 인간/인수공통 감염병 

및 가축/농작물 감염병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를 포

함한 상시 조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Ⅴ.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기본권

앞서 우리나라의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 

내지 대책 시스템 및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

았다. 그리고 여기서 감염병 분류체계와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각각의 감염병에 대한 관리 및 담당 그

리고 감염병 신고 시스템 등에 관한 체계에 대해 고정

적이면서 일원화된 총괄부서를 설치해야 함을 피력하

였다. 여기서 같이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현행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내지 대책 시스템이 헌법규범에 

반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총괄부서의 설치가 헌법규범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 역시 제기할 수 있다.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우리 헌법은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항목 중에서 본 논문에서 다

루고 있는 감염병 위기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제6항으

로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국가의 헌법원리와 사회적 기본권의 

원칙규범으로 기능하는 기본권으로서 사회보장의 제

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Kang, 

2002: 547). 이 기본권은 헌법적 기초를 공동체적 개인

이 처하게 된 운명을 국가의 적극적 책임으로 인정하

게 하는 등 모든 기본권의 원칙규범으로 기능하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회국가’에 둔다(Kang, 2002: 

549). 그리고 이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생존권을 중심

으로 논의된다고 할 수 있는데, 생존권의 성격은 개개

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생존에 필요한 요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헌법적 권

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권리로서의 구체적 내용은 

인간다운 생활의 의의, 범위, 내용 등을 법률에 규정함

으로써 비로소 현재화한다는 점에서 이 기본권을 구

체적으로 실현하는 국회의 법률제정의 책무에 따른 

입법재량이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넓을 뿐이다(Kang, 

2002: 549-550).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에 근거하여 청

구권의 내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추상적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능력 없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국가기관을 구속하지만, 여기서의 구속에는 입

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있어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

이면서 법률에 의해 비로소 권리가 구체화된다는 점

에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차이가 있지만, 이 기본권 역

시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2. 검 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주

관적 권리이지만, 그 권리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4조 제2항은 동 조 제1항과 

비교했을 때 개인에게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제6항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할 

6)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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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국민이라면 국가에게 물질적 궁핍, 각종 재

난 내지 재해로부터 보호할 대응 내지 대책을 마련해

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 조 제1항의 실현을 위

한 수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면 초동조치의 단계로서 운영되고 있는 방역대책으로

서의 질병관리본부의 현행 감염병에 대한 대응 내지 

대책의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이 근거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행 시스

템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에 부합하는 것인

지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살펴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국가의 재정

상황 및 입법부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에 달려 있

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인 작위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되거나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고, 순전

히 재정능력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좌우될 수 있는 한

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질병관리

본부의 현행 시스템은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운

영되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는 근거 법령의 취지에 부

합한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구성 및 운

영에 있어는 근거 법령 및 헌법상의 기본권에 부합한

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초동단계에서 그 최종 판단권자가 감염병명 및 감염

병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감염병 간에도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게 구성되어 있

기에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이에 대한 신고체계 역시도 

분산되어 있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

기 때문이다. 이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봐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인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

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

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률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현행 시스템은 위기를 초래

하는 당해 감염병에 대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확하

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내지 대책 방안이 마련될 수 없어 혼란만 가중시

킬 수 있다.

그리고 현행 시스템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으로서 감염병에 대한 관할 담당부

처의 업무에 속하는 내용이면서 그 조직의 운영방식

이므로 헌법 및 법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거리

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에 대해 당사자

들 및 관련자들은 현행 시스템의 타당성에 대해 나름

의 주장할 근거가 있을 수 있다. 시스템과 관련하여 

헌법 및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으면 충분한 것이기 때문

이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6항은 “…노력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력’이라는 용어가 추

상적이어서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그 정도가 다양하

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국가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또는 노력한 것이라

고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이 다소 제한될 수 있고, 이는 본질적인 내용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이 노력이라는 의미에 부합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은 대

부분이 외국의 입법례를 모방하거나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의 행정제도 

역시 마찬가지의 양상이며, 현행 시스템은 앞서 살펴

본 미국과 독일의 시스템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이다. 즉, 아무런 비판이나 수정사항 없이 그대

로 모방하고 있고, 이는 법령 및 정책의 시스템 구축함

에 있어 우리나라가 항상 해오던 관행을 답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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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

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신체⋅건강 등을 보호해

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보호

의무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최소

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즉, 이와 같은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작위의 한계를 규범적

으로 설정한 것이지,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하면 된다

는 한계를 설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노력만 하면 국가의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

상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법령 및 지침에 감염병 위

기경보 수준에 따른 대응 체계는 규정되어 있지만, 초

동조치 단계로서 방역대책으로서의 질병관리본부 내

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 내지 대책의 구성 및 운영 시

스템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뭐든 받아들이려하

거나 모방하려는 관행 내지 습관을 지양하려 하지 않

는데 있다. 나라마다 문화다 다르고, 국민의 의식도 다

르며, 정책을 운영하는 방식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

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도 외국의 방식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

도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다. 물론 국가의 재정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잠시 증가하던 질병관리본부의 전체예산이 

2017년 대비 올해 20% 이상이 감소되었으며, ‘신종’감

염병 종합관련예산은 2016년 559억에서 2020년 48억

으로 급감한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된다.7) 현재 분산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일원화하면서 고정된 부서를 신

설하는 작업은 국가의 재정능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

는다고 본다. 그리고 당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력 및 신속한 대응 내지 대책 방안 마련 그리고 정보

의 투명성 및 신속한 공유를 위해 이러한 작업은 필요

하다고 본다. 현행 시스템을 이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말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현행 초동조치 

시스템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그 기준이 상위 

법규범에는 명시적으로 명확한 내용이 없고, 단순히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기에 이 또한 법률유보와 의회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행정부의 결

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생명⋅신체⋅건강 등)이 담

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시스템은 헌법

의 관점에서 그리고 기본권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성

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Ⅵ. 결 론

감염병은 확산 속도가 빠른 질병 중 하나이면서 인

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 중 하나이다. 더욱더 문제는 

세월이 흐를수록 감염병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신종 및 변종 감염병의 발생

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감염병에 대해 

우리나라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별로 각각의 대응

체계를 취하고 있다. 대응지침에 따르면 단계별로 각

각의 대응 주체는 크게 중앙과 지자체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사안은 대응 주체이

면서 각 단계별 초동조치의 단계로서 운영되고 있는 

방역대책으로서의 질병관리본부의 현행 감염병에 대

한 대응 내지 대책의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이 근거 법

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행 시스템

7) 세계일보. 2020년 2월 3일자. 방역 부실 자초한 정부… 감염병 예산 매년 ‘싹뚝’. 김승환. http://www.segye.com/newsView/2020020351386
6?OutUrl=daum

  문화일보. 2020년 2월 3일자. “文정부 감염병 관리예산, 해마다 쪼그라들었다”. 최재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
203010704033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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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종 감염병의 대응 내지 대책 시스템으로서의 체

계에 비추어볼 때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에 부

합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기 경보 발령 시 대책반

을 운영하고, 초동조치를 하는 이유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신속성 및 효율성 내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문제는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유형에 따라 

대책반장의 자리가 유동적이고, 그 대책반을 구성함

에 있어 대책반의 구성이 같거나 차이가 없다는 점과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고 및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

다는 점이다. 감염병과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 초동조

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동조치의 최종 결정권자가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그 결정권자도 행정직 공무원

으로서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라는 점은 감염

병 위기 발생 시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어

떠한 상황에 대해 결정을 함에 있어 인간은 개개인 마

다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감염병에 대

한 신고 및 관리체계 역시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유형

에 따라 담당부서가 달라지는데, 이 문제는 최종 결정

권자에 대한 문제의 전제(前提)가 되는 동시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내지 대책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은 제34조에 

사회국가의 헌법원리 및 사회적 기본권의 원칙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주관

적 권리이다. 그리고 동 조 제6항은 국가에게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범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시스

템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으로도 제한 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대

해 헌법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이 

외국의 시스템을 모방하고 있는 관행 내지 관습에 비

추어볼 때 이를 현행의 태도를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

동조치의 유동성 및 관리체계의 분산화에 비추어보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본다. 감염병은 이제 우연한 현상 

내지 우연한 위기가 아닌 불가피한 위기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이에 대한 올바르고 적합

하며 적극적인 대응 내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

산되어 있는 신고 및 관리 등의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초동단계에서부터 일원화되어 있으면서 고정

된 총괄적인 지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감염병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우주자연(대자아(大自我))의 주인이 아닌 그 

구성원으로서의 소자아(小自我)를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다른 만물과는 다른 존재이기에 태어나

면서부터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이 그의 임무

라고 할 수 있다(Song, 201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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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검토

- 초동조치의 수단인 대책반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인간은 개개인이 혼자서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특히 신종 감염병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와 같은 임무는 더욱더 지켜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종 감염병과 같은 위기가 발생을 하면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게 이에 대한 대처를 요청한

다. 이는 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이에 대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추상적 권리

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감염병의 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각각의 법률 및 지침에 근거하여 감염병에 대한 재난 위기관

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에 따른 체계가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유형에 따라 대책반장의 자리가 유동적이고, 그 대책반을 

구성함에 있어 대책반의 구성이 같거나 차이가 없으며,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고 및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34조는 사회국가의 헌법원리 및 사회

적 기본권의 원칙규범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6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질병관리본부의 초동조치 시스템이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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